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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의 건승과 환경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상반기에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일제 감사에서 다수
의 측정대행업체들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현재 해당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3. 이로 인해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자가측정을 실시해 왔던 대부분의 대
기오염물질 배출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법률에서 정한 
오염물질 측정업무 처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는 기존의 측정대행업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측정대행업
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측정
대행업체의 영업정지처분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검증서 발급에 4~5개
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단기간에 측정대행업체 부족현상이 해소되지 않
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이에 측정대행업체의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측정할 수 없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사항
        ·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의 행정처분 유예 또는 감경
        ·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 대상 확대 
          및 유예기간 연장
        ·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행정처분 감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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